
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

주사무소와 영업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, 당해 영업을 위한 물류창고시설이 

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폐지 또

는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

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나,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 등

을 검토하여 판단. [2010.11.22.토지정책과-5542]


